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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절 건축행정

Ⅰ. 건축행정

Ⅱ. 주택재개발사업

Ⅲ. 개발제한구역 설치 및 관리



제13절 건축행정

 319

사 업 장 명      치 규 모 세 수 공일자

동원로얄듀크 APT 부곡동 224-5 일원 11층, 2동 114 2005

우직장조합주택(우남) 부곡동 225-56 일원 18층, 2동 68 2005.  8. 19

구서․삼성연립재건축APT 구서동 415-3 일원 25층, 1동 181 2005.  2. 23

롯데캐슬골드 APT

(구서주공재건축아 트)
구서동 236-1 일원 10～26층, 54동 3,654 2006.  3.

형제APT 청룡동 315 일원 10층, 3동 74 2006.  3.

건설뱅크 부곡동 224-5 일원 11층, 2동 114 2005. 10.

부성타워 구서동 178-8일원 9층, 1동 30 2005.  5. 3

Ⅰ. 건축행정

1. 건축 행정

  가 . 주택공

    ▢ 주택 황

       2005년말 재 우리구의 주택 보 율은 85.5%로써 총 주택수는 62,703

호이고 이  공동주택이 65.1%, 단독주택이 34.9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우리 정

구는 부산시에서 가장 쾌 하고 살기좋은 주택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 3년

간 주택 보  황은 아래와 같다.

<주 택 보  률  황>

구 분 인구
(천명)

가구
(세 )

주    택 주   택
보 률(%)계 단 독 아 트 연립주택

2003년 275 91,708 60,987 21,635 25,696 13,656 83.4

2004년 271 91,972 61,774 22,047 25,900 13,827 84.4

2005년 265 91,781 62,703 21,920 26,887 13,896 85.5

    ▢ 주택 건설 실

       1987년 하반기부터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 고, 1988년 정

구가 개청되면서 주택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었으며, 2005년 재 주택건설사

업 추진 실 은 다음과 같다.

<2005년 완공사업장 황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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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06년 재 진행 인 사업장 황> 

사 업 장 명      치 규  모 세 수 공정

경동2차 APT 청룡동 산 13-4 일원 15층, 3동 162 50%

동 다숲 APT 부곡동 778 일원 15층, 9동 499 30%

  나 . 공동주택 안  리

     공동주택 리의 원천 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고 정부에서는 기본 인 사

항만을 주택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규정에 의거 동별 표자를 선출하여 

입주자 표회의를 구성, 리에 한 주요 사항을 결정 운 토록 하고 있으며, 

세부 인 사항은 각 공동주택 리 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다. 

     구청에서는 300세  이상이거나 승강기 는 앙집 식 난방이 설치된 

150  세  이상 공동 주택 단지에 하여 년 2회 이상 리실태를 검, 지도

하고 있으며, 16층이상 고층 아 트에 해서는 1․2종 시설물로 분류하여 반기

마다 정기 검을 실시하고, 3년마다 정 검, 정 안  진단을 실시토록 리주체

에 하여 지속 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
<공 동 주 택  황>

구    분 단 지 수 동  수 세  수

계 171 426 24,240
일 반  리 134 274  7,590
의 무  리  37 152 16,650

<1․2종 시설물  공동주택 황>

구  분 단 지 수 동수 정기 검 황 ( 상동수/실시)

1종 시설물 경보온천외 14개소 48 48/48

2종 시설물 한진빌라외 15개소 26 26/23

  다. 건축행정

    건축행정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직․간 으로 이해 계가 있게 되므로 

자연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, 한 건축 련 법규는 주차장법을 비롯하여 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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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법, 건설산업기본법, 소방법, 건축사법, 폐기물 리법 등 일반시민이 알기 

어려운 문분야에 속하므로 주민편익 도모를 해 건축 련 법규를 좀 더 

쉽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. 앞으로의 건축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에

서 탈피하여 장기 인 차원에서 도시 발 과 쾌 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

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특히, 미래 지향  건축문화 조성을 목표로 2006년도에

도 다음과 같은 주요 시책에 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.

    쾌 한 도시 환경을 해 불법건축행 를 사 에 방코자 개발제한구역

순찰, 건축물부설주차장 리실태  사용승인 건축물 상설 검, 푸른부산가꾸

기운동을 지속 으로 실시할 정이며, 빈틈없는 안 검의 실시로 재해 험 

건축물의 리강화와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유도하여 쾌 한 도시환

경 정비에 이바지할 계획이며, 환경친화 인 도시미 을 구축코자 깨끗하고 

친근한 공사장 조성, 주택재개발사업 추진, 서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, 

도보순찰  편성․운 하여 쾌 한 도심 조성  살기좋은 정구 건설에 주

력하고 있으며, 건축사진  개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을 구 코자 

하며, 주민 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건축 인․허가등 민원업무의 정처

리와 문가의 건축상담실, 건축민원 서비스 개선을 한 건축행정서비스헌장 

극 실천등 건축행정 쇄신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.

2. 법 건축물 지도 리 

   우리구는 서동의 정책이주로 인한 소득층 집 지역  도심내 주거 공

간의 소, Green-Belt내의 기존 주택 등이 많고 자녀들의 성장, 핵가족화, 도

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주택 규모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가지고 있다. 그

러나 기존 주택의 지의 여건으로는 법한 건축이 어려워 무단으로 신축하

는 사례가 빈번하고 한 무허가 건축 시공자의 농간 등으로 인한 무단 증축

으로 단속시 반발이 심하고 그에 따라 철거  재건립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

등 도시 행정의 많은 취약 을 안고 있다.

   이를 극복하고 법질서 확립  공권력 회복, 계층간 불신 해소  주택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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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분 상동수 개량실 추진율(%) 주택개량 자 지원

계 3,775 1,960 51.92

화의 정착을 하여 무허가 건축이 근 될 때까지 강력한 의지로 지속 인 단

속을 추진하 으며, 최근 2년간 년도별 단속 실 은 다음과 같다.

< 법 건축물 단속 황>

구  분   발

행 정 조 치

철  거 기 타
고 발

이행강제  부과

신 규 재부과

2004년 677 34 97 429 151

2005년 613 24 80 393 140

3. 주거환경 개선․ 선 사업

  가.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황  실

    건축법 등 각종 법규에 건축 행 를 하지 못하는 달동네 등의 불량 주택과 소

규모 택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건립  공공 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

의 복리증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동사업을 한 도시 소득

주민의 주거환경을 한 임시 조치법(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법)이 제정되었

다. 우리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1지구를 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다.

<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황>

구 분 지구명 해당동  치 면 (㎡) 건축물(동) 비      고

지구지정 서1지구
서1,2,4동
부곡4동

서동302
번지일원

247,543.1 3,775 부산시고시제66호(91.2.25)

   사업추진 지역  정책 이주지인 서1지구는 ’90. 8.20자로 지구지정  ’91. 

2.25개선 계획이 고시되어 공공 기반 시설은 거의 완료되었으며, 주택개량 사

업은 ’91년부터 본격 착수되었으며 그 추진 실 은 다음과 같다.

<주택개량 동수  실 >
(2005. 12. 31. 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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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분 상동수 개량실 추진율(%) 주택개량 자 지원

주 택 개 량 940 927 98.62

양  성  화 2,835 1,033 36.44

  나. 선사업

   우리구는 1988. 1. 1 신설되면서 부산 학  장 동 철역에서 임시 업무

를 보다가 부곡동 78번지 일 에 가청사를 건립, 1988. 3월에 개청되었으며 최신 

시설을 갖춘 식 구청사가 1991. 8. 26일 공되었다. 이로써 장래 행정수요 

증가에 비한 쾌 한 사무공간 확보와 민 사  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수 

있게 되었으며, 2004. 3. 22. 구청사 별 이 공됨으로써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

의 계기가 되었다.

   한, 사동에 사회편익 시설 확충  구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

발 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복지회 이 1990. 12. 10 개 되었고, 근로청소년

들의 정서 함양을 한 정근로청소년 회 이 1992. 3월에 개 되었다. 

   노인복지를 한 오륜․서2․서3․부곡3․부곡4․구서1․ 사동 천경로

당, 회동동 회동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 다. 

   21세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하고 2000년부터 시작된 동사무소의 주민

자치센터로의 환과 련 내 16개  동사무소의 시설 개․보수공사를 완

료하 고, 남산동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남산동사가 2004. 1. 10 신축( 공)됨

으로써 한차원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, 30만 구민의 

숙원사업인 정문화회 의 완공으로 복지 정 건설에 일로하 다.

   구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한 정도서 이 1996. 12월에 개 되어 운  

에 있으며,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가족 단 의 도서  이용에 한 욕구 충족을 

해 2005년 2월에 기존 도서  1층을 어린이 디지털 문화도서실로 재구성하

여 이용자에게 문화 욕구 충족 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

   고령화 시 로 어들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한 심 증가와 여가 활동

에 한 욕구 충족을 해 인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

부곡동 961번지 일원에 수 장,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국민체육 센터 건립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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획을 수립하여 공사 추진 에 있으며, 동래 등학교 내에 지상 1층, 연면  

1,139.6㎡ 규모로 배드민턴, 배구,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  실내체육

을 건립 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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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역 명       치
면
(천㎡)

토지이용계획
(용 률 %) 진행사항 비 고

서동-재개발-①  서1동 495번지 서1동사무소 일원 45.9 주거 리
(220) 추진  승인

부곡-재개발-①  부곡4동 산134번지 동 학교 남측 일원 45.6 주거 리
(220) -

부곡-재개발-2  부곡2동 279번지 곡 등학교 남측 일원 115.3 주거정비
(240) -

부곡-재개발-3  부곡3동 65번지 선경APT 서측일원 15.2 주거정비
(240) -

장 -재개발-①  장 2동 521번지 LG 정APT 일원 285.5 개발유도
(260) 조합설립인가

장 -재개발-2  장 1동 187번지 동일맨션 서측 일원 19.6 주거정비
(240) -

장 -재개발-3  장 3동 637번지 장 2마을 고 일원 88.6 개발유도
(260) 추진  승인

장 -재개발-4  장 1동 264번지 부산 국제회  동측 일원 17.9 주거정비
(240) -

장 -재개발-5  장 1동 271번지 APT 동측 일원 21.8 주거정비
(240) -

장 -재개발-6  장 3동 619번지 정 등학교 남측 일원 35.1 주거정비
(240) 추진  승인

구서-재개발-1  구서1동 609번지 구서1동사무소 일원 70.9 주거정비
(240) -

Ⅱ. 주택재개발 사업

1. 재개발의 필요성

    도시가 성장․발 함에 따라 기존 도시시설은 기능이 쇠퇴되어 부 합하

게 되고, 도시기반 시설의 양  부족과 질 인 노후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, 

도시 미 의 악화 등 물 ․경제 ․사회 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주거 환

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 으로 정비하고, 노후․불량 건축물을 효율 으로 

개량하기 한 응책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.

2. 부산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 된 우리구 재개발 구역 

   지정  정지 황

  가.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별 황 : 11개소
(2005. 12. 31. 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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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우리구 재개발 추진 황

    부산시의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구의 경우 장 2동이 재개발 우

선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재 주택 재개발 사업(사업시행인가 신청)이 진행 

에 있으며, 2005.09.21. 2010 부산 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

고시됨에 따라 재개발 정구역이 추가되어 조합설립 추진 원회승인 신청 

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.

3.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차

도시  주거환경정비

기본계획수립
⇒

조합설립
추진 원회
승인

⇒
재개발구역 지정  

사업계획 결정
⇒

재개발
조합설립
인가

⇒ 시공사 선정

(부산 역시장 결정) (구청장 승인) (시장 결정) (구청장 인가)
(정 등이 정하는 

경쟁입찰)

⇓

조합청산  해산 공  입주 철거  착공 ⇐ 리처분계획 ⇐ 사업시행인가⇐ ⇐

(구청장 승인) (구청장 인가) (구청장 인가)

4. 장 1구역 주택 재개발 추진 내용

   2001년 6월 4일 장  재개발 구역지정 결정을 하여 2002년 11월 25일 부

산 역시에 장 1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, 2003년 4월 3일 장 1

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과 같은 해 6월 19일 장 1주택 재개발정비 계획이 결

정․고시되었으며, 2003년 9월 30일, 10월 7일 제1지구  제2지구 추진 

원회가 승인되고 2004년 4월 28일, 5월 10일 제1지구  제2지구 조합설립 인

가되었으며, 2004년 12월 16일 제1지구, 2005년 3월 2일 제2지구에서 사업 시행

인가 신청하여 교육청 등 련기  의 에 있다.

5. 앞으로 추진 계획

   2005년 9월 21일 고시된 2010 부산 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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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따라 우리구 정구역의 조합설립 추진 원회 추진  정비구역 지정 등 

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, 장 1구역의 사업시행 인가  

리처분 계획인가 등 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만 을 기하고

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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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개발제한 구역 설치  리

1.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

   도시의 무 제한 인구 집 으로 주택난, 식수난, 교통난 등의 발생 뿐만 아

니라 이에 따르는 공해  자연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, 이에 도시 집 의 

방지는 물론 무 제한 도시 팽창의 방지와 도시주변 농  자연환경 보 에 

한 필요성을 통감 1971년 도시 계획법을 개정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 구역

을 설치하게 되었다.

2. 지정 기

  가. 당장 인구의 집 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도시(서울, 부산 등)

  나. 무질서한 도시 팽창이 우려되는 도청 소재지

  다. 공업 발 으로 속한 도시화가 상되는 지방 도시

  라.   자연 환경을 보 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방 도시

  마. 국방안보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

3. 개발제한구역 리

  가. 연 

    ▢ 1942 부산부 편입

    ▢ 1957 동래구로 발족

    ▢ 1971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→ 1972년 지  고시

    ▢ 1976 해운 구 승격 분리  북구 성동 편입으로 개발제한구역 축소         

              (39.24㎢)

    ▢ 1988 동래구에서 분구로 정구 개설

    ▢ 2000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 리에 한 특별조치법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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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  황

    ▢ 일반 황

구 분
행 정 구 역 개  발  제  한  구  역    황

동  수 면  동  수 면  자연부락수 건물동수 가구수 인  구

계 18 65.20㎢ 15
38.678㎢

(59.3%)
23 2,176 1,401 3,893   

    ▢ 지역특성

      ○ 구 체 면 의 59.3%가 개발제한 구역이며, 상수원보호 구역임

      ○ 부분 화훼, 당근 농사  음식 으로 생활 유지

      ○ 도시 농  복합 지역

  다. 개발제한 구역 집단 취락 우선 해제  지구단  계획 수립

    ▢ 추진 상황(실 )

      ○‘02. 4월       : 부산시 개발제한 구역 정비기본 계획 용역

      ○‘02. 4 ～ 8월  : 상취락 기  조사  장 심사

      ○‘02. 9월      : 상취락 해제 경계선 설정

      ○‘02. 9～ 12월  : 상취락 해제 차 이행(주민공람, 시의회 의견청취)

      ○‘03. 2월      : 이의신청에 한 재공람․공고

      ○‘03. 3월      : 도시계획 원회 심의(부산시)

      ○‘04. 8. 28     : 50호이상 집단취락 지역 G.B 해제 결정

      ○‘05. 3.  9     : 20호이상 집단취락 지역 G.B 해제 결정

      ○‘05. 9. 14     : G.B 해제안  지구단  계획(안) 구의회 설명회 개최

      ○‘05. 11. 9    : 도시 리계획(G.B 추가해제안, 지구단 계획안) 결정(변경)  

신청완료

    ▢ 후계획

      ○‘06. 11월    : 정구 G.B 해제지(집단취락지) 지구단  계획 구역지  

정  지구단 계획안 결정(변경)  지형도면 고시 정



【제2부 부문별 행정】

330 

  라.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 인 리

    ▢ 단속방침

      ○ 유 기   주민의 공조 체제 확립으로 발생 징후부터 방 행정

      ○ 자연을 보호하고 불법 행 를 엄단하는 책임 행정

      ○ 주민의식 구조 개선  단속 직원의 수  향상을 한 개발 행정

    ▢ 취약 시기별 단속내용

      ○ 동 기 - 무단용도 변경(비닐하우스→주거용) 행

      ○ 하 기 - 하천, 계곡 등의 형질 변경, 가설물 설치 행

      ○ 행락철 - 범어사 계곡  정산 일원 잡상인, 음식  등의 불법 행

      ○ 선거 후 - 선거 시기를 틈타 불법 행 를 하려는 주민 의식 구조부터 변화

      ○ 불법 행  발생시는 강제 철거 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




